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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원자력발전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가 전적으로 개입하여 해결하여할 만큼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굳이 나서서 해결하기에는 전문성과 비용 측면에서 버겁기 때문에 중

앙정부에 책임을 전가하면서 무관심으로 대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

고,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원전사고의 잠재적인 피해자인 지역주민들이 헌법상의 권리와 

의무를 지지 않을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역시 이를 수수방관할 수는 없는 일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선택을 

하든 기회손실이 큰 딜레마 상황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딜레마 상황에서 불확실성과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가외적인 기능의 원칙에 따른 제

도정비를 바탕으로 원전 안전운영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에 요구되는 조직과 권한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기능

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했다. 분석결과 단기적으로 실현가능한 지자체의 원전안전 확보방안으로는 부산광

역시 직할의 원전안전 전담조직의 확대개편, 부산광역시장 직속의 부산광역시 원자력안전위원회 구성 및 상설 

운영,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지역전문가 참여보장 법제화 방안 등 세 가지가 정책과제로 도출되었다. 그리고 원

전안전 감시기구의 광역화와 광역행정협의체 구성, 고리원전 내 민간소방시설을 부산시소방본부가 직영하는 

방안,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원자력안전협정 체결과 원전가동 동의권 부여 법제화 방안, 방사능비

상계획구역의 확대 법제화 방안, 그리고 원전안전이용부담금제도 법제화 방안 등 다섯 가지 방안은 소망스럽기

는 하지만 장기적인 정책과제로서 좀 더 심층적인 검토가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8가지 정책대안

에 대해서 부산광역시의 경우 주로 지연과 포기, 상징적 집행과 형식적 집행으로 대응하였다. 

주제어: 원전안전관리, 지방정부의 딜레마, 부산광역시, 소망성, 실현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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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Beck(1986)은 오늘날의 위험이 단순히 개별영역에 한정된 문제수준이 아니라 전반적인 근대

성의 결과이자 산업화 과정에서 수단적 합리성이 가져온 불가피한 파생이라고 강조한다. 따라서 

그는 위험문제의 해결책으로 성찰적 근대화(reflexive modernization)를 강조하고 있다. 전체적인 

관점에서의 문제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위하여 구체적인 연대와 협력이 요구되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 산업체, 전문가 그리고 시민단체들 간에 서로의 상이한 관점에 대한 인정과 대화가 전제되

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원전안전이라는 위험 이슈를 놓고 볼 때, 부산광역시는 대표적인 원전

소재 지방정부로서 이러한 연대와 협력의 한 복판에 있기 때문에 어떤 선택과 대응을 할지 매우 

고민스런 상황에 처해있다. 

사실 원자력발전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가 전적으로 개입하여 해결하여할 만큼 고도의 전문성

이 요구되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것 자

체가 무의미하다는 주장이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굳이 나서서 해결하기에는 전문성과 비용 측면

에서 버겁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책임을 전가하면서 무관심으로 대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고,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원전사고의 

잠재적인 피해자인 지역주민들이 헌법상의 권리와 의무를 지지 않을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역시 이를 수수방관할 수는 없는 일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선택을 하든 기회손실(opportunity 

loss)이 큰 딜레마 상황으로 볼 수 있다. 

딜레마 개념은 제한된 시간 내에 선택을 내려야 하는 의사결정자의 상황을 설명하는데 좀 더 

적실성을 가질 수 있다. 딜레마의 개념이 구성되기 위해서는 첫째, 서로 단절적인 두 개의 대안

이 존재해야 한다. 둘째, 단절적인 두 개의 대안은 서로 상충적인 상태로 존재해야 한다. 서로 충

돌한다는 것은 두 대안을 맞교환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한 대안을 선택하면 다른 대안은 포기해야 

함을 의미한다. 셋째, 두 개의 대안이 가져올 결과가치의 크기는 균등해야 한다. 넷째, 제한된 시

간 내에 결정을 해야 한다. 이 내용을 정리하면 딜레마는 두 개의 대안이 존재할 때, 두 개의 대

안을 동시에 선택할 수 없으며, 그 중 한 개의 대안을 선택하기도 곤란하지만, 제한된 시간 내에 

선택을 하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 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윤견수, 2013: 287-289). 부산광역시장

의 입장에서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임기 내에 안전

대책을 제시해야 했고, 이는 실질적인 권한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상당한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몫으로 남겨두는 대안 사이에서 적절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딜

레마 상황에 빠져있었다. 부산광역시의회의 입장에서도 시민들의 불안감을 고려하여 다양한 대

안들을 모색하고 시장을 압박하였기 때문에 어떤 방향이든 시장으로서 선택이 필요한 상황에 직

면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현실적인 대안선택과정에서 엄격하게 딜레마이론을 적

용하기보다는 고민스러운 선택과정으로 넓게 접근하고자 한다. 

원자력발전은 비록 논란이 있지만 경제성과 환경성이 높은 에너지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

나 19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겪으면서 방사능의 위험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얼마나 위험한 에너지원인지 학습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전을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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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운영하는 것은 원자력발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첫 번째 요건으로 평가된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원전부품관련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고,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소위 

‘원전 마피아’로 불릴 정도로 은밀하게 부패 고리가 형성되어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주지 못하

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안전운전에 대한 결정권이 없는 상태에서 잠재적인 피해자로서 정신적

인 불안감에 휩싸여있는 부산시민들의 경우에는 정부와 지자체가 이에 대한 적정한 역할과 대응

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안감에 빠져있기 때문에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으

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거시적으로는 에너지 분권의 차원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원자력 안전규제

에 대한 역할분담 모델(multi-level governance model)의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2011년 10월 26일부터 대통령 직속 행정위원회로 격상되었다가 박근혜정부에서 

다시 국무총리산하로 이관된 원자력안전위원회(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NSSC)

와 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KINS)의 원자력안전규제 정책기능에 상

응하는 안전규제와 감시기능을 지방자치단체인 부산광역시가 보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원전사고의 잠재적인 피해당사자인 지역주민들이 안전문제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헌법과 지방자

치법에 근거하는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부산광역시는 고리원전이 주는 막연

한 불안감 속에서도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중앙정부가 원자력안전 규제기능을 제대로 수

행하는지 감시하고,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방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11년 3월 후쿠시

마 원전사고와 2012년 2월 고리원전 1호기 정전사고 이후로 부산광역시(2013)는 시민 불안감 해

소를 위해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면서 14명(2013년 20명으로 확대함)의 전문가･학계･시민

단체･공무원을 중심으로 원자력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고, 통합 방사능 감시시스템을 구축하

였고, 생활환경 방사능 오염분석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10㎞~16㎞ 광역조치구역에 대해서는 20개 

지점에 자체 환경방사선감시망을 구축하고, 주민보호 장비･물자 확보를 추진하며, 방재계획 수립

과 방재교육을 강화하는 등 부산시민을 위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시는 정부의 원전안전 개선대책 적극적 이행감시라는 소극적 기능에 머물고 있고, 

부산시민의 의사를 대변하여 고리원전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원전시설에 접근하여 투명하게 확

인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계속운전에 여부에 대한 동의권도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안전규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런데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원전사고 발생 때에 직접적 피해자가 되는 원전소재 지역주민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

단체는 적절하고 타당한 조치를 사전에 취할 권리를 근원적으로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불확실성과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가외적인 기능의 원칙(principle of redundant 

functions)에 따른 제도정비를 바탕으로 원전 안전운영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인 부산광역시에 

요구되는 조직과 권한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기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를 통해 원자력안전 관련조직의 재정비와 관련법령 정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원전운영의 안전에 관한 명실상부한 권한과 책임의 상호조응을 위하여 현행 

헌법은 물론 지방자치법, ｢원자력안전법｣(제1조에서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에 따른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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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원자력진흥법｣, ｢발전소 주변지역 지

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발전사업자의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

지름 5㎞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의 지역),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리원전 민간 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관련조례 개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고리원전 1호기 상업운전이 시작된 1978년부터 현재까지이지만, 주

된 시간적 범위는 계속운전이 결정된 2008년 이후부터 2012년 2월 정전사고를 거쳐 원전부품관

련 비리사건을 검찰이 한참 수사 중인 현재까지이다. 그리고 2013년 4월 22일 계획정비에 들어

가 176일이 지난 10월 5일 재가동을 시작하면서 지역사회에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고리원전 

1호기(2007년 12월 11일 계속운전승인으로 2017년 6월 18일까지 10년)의 재재가동 문제가 뜨거

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는 현재까지를 시간적 범위로 삼고자 한다. 

본 연구의 핵심적인 공간적 범위는 부산광역시 위험시설인 고리원전의 반경 10㎞ 이내에 있으며 

고압송전선로가 거미줄처럼 휘감고 있는 기장군 지역과 반경 20㎞ 이내에 있는 금정구와 해운대구

이다. 그러나 조사대상 지역은 반경 30㎞ 이내의 부산시민 전체를 모집단으로 하였다. 현재 5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원전이 소재하고 있지만, 기장군이 소재한 부산광역시가 가장 대표적인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산광역시를 주된 연구범위를 삼고자 한다. 

원자력발전과 원전안전에 관해 각기 다른 입장과 의견을 가진 대상자들과의 면담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다각도로 검증(triangulation)하고자 한다(Yin, 1994). 다양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통해 부산광역시를 비롯한 지자체가 원전안전 확보를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정책과제의 

발굴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2013년 8월부터 먼저 비구조화 면담내용을 바탕으

로 폭 넓게 질문한 다음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은 구조화 면담조사에서는 제외하였다.1)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면담내용을 바탕으로 도출된 8가지 과제에 대해서 소망성과 실현가능성

을 중심으로 집중분석하고, 원전안전관리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적정한 대응방안과 역할을 

도출했다. 

Ⅱ. 이론  배경

1. 선행연구의 검토

첫째, Beck(1986) 이후 위험사회 연구가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임현진 등

(2003)이 한국사회의 위험과 안전 문제를 폭넓게 논의하였고, 정태석(2003)은 위험사회의 사회이

론 구축을 위해 고민하였다. 그러나 위험사회의 진원지인 위험시설 자체에 대한 고민으로는 이

1) 현재 부산시도시기본계획의 ｢방재 및 안전계획｣은 풍수해, 화재, 교통사고, 재해위험지구 등 재난발생 빈도와 

위험성을 고려하여 반영하고 있는데, 2014년 ｢2030부산도시기본계획｣상 ‘원전안전대책’을 수정 반영할 예정이

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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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지 못했는데, 본 연구에서는 위험시설의 조직 관리와 정책설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심층적인 고민으로 논의를 확장하고자 한다.

둘째, 일찍이 고대승(1992)은 한국의 원자력기구 설립과정과 그 배경을 분석하였고, 원병출

(2006)은 한국의 원자력 개발과정에서의 정책네트워크 변화를 분석하였다. 박광국(2008)은 과학

기술행정체제 속의 원자력행정 조직을 분석하였고, 진상현(2009)은 한국원자력정책의 경로의존

성을 연구하면서 원자력관련 행정조직구조와 정책에 대한 폭넓은 연구로 확장하고 있다. 그러나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좀 더 치밀한 조직 관리와 감시체계의 필요성이 요구

되지만, 이에 대한 행정학적 접근은 아직 시도되지 않고 있다. 이상윤(2011)은 2011년 7월 ｢원자

력법｣ 분법 후의 체계변화에 따른 원자력 관련법령의 전체적･체계적 완결성을 강화하기 위한 원

자력 안전규제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는데, 특히 원자력 관련법령의 개정절차에 있어서는 

원전의 안전관리시스템 강화, 원자력 안전관리 거버넌스 구축, 정보공개 및 전달체계의 강화, 국

제협력체제의 구축 등을 제안하였다. 이원근(2012)은 2012년 12월 기준 세계의 총 가동 원전 수

는 437기에 달한다면서, 원자력 안전 현황과 정책 및 입법 과제를 일목요연하게 분석하였다. 그

리고 그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11년 10월 행정위원회로 격상된 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지방자

치단체의 역할을 포함한 가외적인 안전규제 장치의 고민에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강은주(2012)

는 1986년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사고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의 구조적인 문제를 살펴

보며, 한국 원자력발전소의 문제들도 분석하였다. 그녀는 체르노빌 원자력 사고와 2011년 후쿠

시마 원자력 사고 과정에서 있었던 정부와 기업의 부도덕한 행위들과 은폐 노력이 어떻게 더 큰 

참사를 불러일으켰는지 보여주고, 사고가 일어난 후의 참상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부운영통제와 외부통제 측면의 가외적인 정책설계에 대한 논의까지는 이어지

지 못한 한계가 있다. 

셋째,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전에 윤순진(2003)은 기후변화 대응전략으로 원자력발전정

책을 비판적으로 인식했고, 김수진 등(2011)은 기후변화와 원자력의 밀월관계를 비판적으로 인

식하고, 화석연료와 원자력 중심의 중앙집권적 에너지정책과 신재생에너지에 바탕을 둔 분권적

인 에너지정책의 선택이 합리적인 시민들의 숙의과정을 통해 결정되기를 제안하고 있다. 그들은 

우리나라 원자력정책의 근원적인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지만, 실현가능한 대안들의 단계적인 제

시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 안상규･육동일(2003)은 원자력 안전규제 기능을 중앙정부가 독점하

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지방정부 간 적실성 있는 기능분담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김영규(2012)

는 경상남도의 입장에서 현행 중앙정부 중심의 원자력 발전소 사고 대응계획의 문제점과 개선방

안을 제시하고 있다. 

넷째, 원자력 정책에 대한 정부와 기업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비판적인 제3자의 필요성을 제기

하는 이론들이 있다. 먼저 합의이론(consensus theories)은 상업용 원자로의 발전 과정에서 기업과 

정부 간에 지속적인 이해관계가 나타났다고 가정하는 이론이다(Hertsgaard, 1983). 그리고 포획이

론(capture theories)은 정부가 기업 엘리트의 포로가 되어 그 수단으로서 행동한다는 가정을 토대

로 하는 이론이다(최병선, 1993: 200-210). Allen(1952)은 미국의 원자력에너지위원회가 기업에 완

전히 종속적이라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복잡한 기술적인 문제라고 해서 정부와 한국수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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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그리고 부품업체 그리고 이들을 옹호하는 전문가들이 소위 ‘원전마피아’와 같은 폐쇄적인 

구조를 형성하게 되면 일반적인 규제 시스템은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과학자, 정부기관 그리고 원전기업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와 지역주민들 나아가 지자체에 이르기까

지 다층적･다중심적인 열린 구조가 원전의 안전성 확보에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처럼 기존 연구에서는 원전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술적･조직적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지

방분권의 관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관점의 원전안전 확보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

한 선행연구의 자양분을 통해 논의를 성장시키면서도 한 걸음 더 나아가 불확실성이 높은 위험사

회에서 가외성의 관점으로 합리적인 원자력안전정책 수행을 위한 조직설계와 정책설계 방향을 제

시하고자 한다(Landau, 1969; Felsenthal and Fuchs, 1976; Felsenthal, 1980; Bendor, 1985; 백완기, 

1989; Streeter, 1992). 즉, 기존의 기술적 안전성 확보를 위한 중첩적 설계에 대한 논의뿐만 아니라 

내부운영통제의 관점에서 원전안전 확보방안을 설계하고, 여기서도 불투명한 운영을 통한 소위 

‘원전마피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외부통제 측면의 가외적인 조직설계 방안을 제안하고

자 하는 것이다.

2. 분석틀

일반적으로 정책분석이론에서는 각 정책대안들이 집행되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를 예

측한 후에는 어떤 정책대안이 더 바람직한가를 비교･평가함으로써 정책대안들 간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정정길, 1997). 그것은 실현가능성과 소망성의 기준으로 비교하고 평가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결과이다. 먼저 실현가능성 기준을 고려할 수 있다. 실현가능성은 정책대안

이 채택될 가능성인 정치적 실현가능성과 충실히 집행될 가능성인 행정적･재정적･기술적･윤리

적 실현가능성으로 나누어진다. 

소망성 기준은 효과성과 능률성 그리고 공평성을 고려할 수 있다. ⑴ 효과성은 목표의 달성 

정도를 의미하는데, 목표와 수단 사이의 인과관계가 분명한 경우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

다. 그러나 효과성은 목표달성을 위해 희생해야 하는 정책비용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⑵ 능률성은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을 의미한다. 넓은 의미의 능률성은 사회적 희생을 포

함하는 정책비용(policy cost) 대비 정책효과(policy effect)이다. 그러나 능률성은 정책효과와 비

용의 공평한 배분상태, 즉 공평성은 고려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⑶ 공평성은 정책효과와 비

용의 공평한 배분상태의 실현에 관한 기준이다. 정책대상 집단의 일방에게 편익이나 비용이 치

우쳐서 공정하게 배분되지 못하면 소망스러운 정책대안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소망성 평가

기준 간에 상충할 때, 공평성 기준을 먼저 충족시키고 능률성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

지만, 확실한 조화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공평성 기준을 민주성 기준에 내포하

고 있지만, 민주성 기준을 먼저 충족하면서도 효과적인 대안을 찾기는 만만치 않은 작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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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분석틀

정책대안의 실현가능성을 검토한 후 이들 중에서 가장 소망스러운 대안을 선택하는 방법이 

일반적이고 현실적이다. 이처럼 비록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 기준을 먼저 검토할 수밖에 없지

만, 소망스런 대안을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실현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인을 극복해나가려는 자세

도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소망성 기준을 검토하고, 실현가능성 여부를 검토하였다. 그

러나 양 기준의 검토 순서와 관계없이 정책대안의 실현 여부는 결국 실현가능성 기준이 결정함

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원전안전관리를 위한 부산광역시의 역할과 대응방안들이 원전안전 

목표달성에 효과적인지, 지역주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여 민주적인지 꼼꼼하게 따져보고자 

한다. 나아가 제한된 정부의 재원으로 충분히 실현가능한 대안인지, 그리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상충되어 있을 경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어 실현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분석도 시도

할 예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원전안전 확보를 위한 지방자

치단체의 대응방안들이 소망성과 실현가능성의 기준을 어느 정도 충족하는지 분석하고 어떠한 

대응방안들이 타당한 것인지 제시해보고자 한다.

첫째, 원전안전 목표달성에 대한 효과성과 지역주민의 의사를 충실하게 반영하여 민주성이 모

두 높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원전안전 확보방안으로서 소망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그런데 아무리 소망스러운 원전안전 확보방안이더라도 실현가능하지 않을 경우 무용지물

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많은 실현가능성 중에서 재정적 실현가능성과 정치적 실현가능성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에만 실현가능한 지방자치단체의 원전안전 확보방안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지나치게 방

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원전안전 확보방안은 실현할 수 없기 때문이며, 정치적 반대가 극심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울 경우에도 실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소망성의 기준을 충족하

는 대응방안 중에서 실현가능성이 높은 대안부터 단계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셋째, 부산광역시는 8가지 정책대안을 탐색하고 선택하여 집행하는 딜레마 상황에서 포기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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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하는 전략을 택하거나 선택이라는 외양을 갖추지만 선택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상징적 

집행이나 실질적 내용이 결핍된 형식적 집행 전략을 택하는 과정과 결과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Ⅲ. 부산 역시 정책 안 탐색의 원천

1.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주도 원자력안  정체결 벤치마킹 

원전소재 지방정부가 원전입지와 가동 여부에 대해 강력한 권한과 책임을 가질지 아니면 중

앙정부에 전적으로 맡길지에 대해 딜레마 상황이 발생한다. 이런 가운데 일본에서 ‘원자력회사, 

시･군 그리고 도’가 맺는 삼자협정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金井利之, 2012b; 

장정욱, 2011). 후쿠시마 현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체적으로 방사성을 측정하기 시작했

으며, 그 동안 정부에만 의지하던 자세를 바꾸어 스스로 지역주민의 안전을 책임지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 중에서 제도적으로 큰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인 ‘원자력 안전협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협정은 원자력회사, 지자체(시･군), 현(도)의 삼자가 맺는 협정이다. 이 협정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신사협정(紳士協定)이지만, 입지지역의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원전의 안전에 관여

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로서, 현재 일본에서만 도입･운영되고 있다. 

일본에서 1960년대 산업화과정에서 대규모의 공해로 인한 주민피해가 심각하여 사회적 문제

로서 부각되면서 맺어진 공해방지협정이 발전하여 본격적으로 원전이 도입되던 1970년대에는 

전력회사가 입지 자치단체(시･군, 도)와의 원자력안전협정을 맺게 됐다. 시･군의 경우 ｢원자력 

방재대책법｣에 근거한 원전으로부터 8~10km지역 내의 행정구역을 의미한다. 일본에서는 원전지

역의 모든 지자체가 원자력 안전협정을 맺고 있다. 다만 각 지역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내

용이 약간 다르다. 또 원전의 인근 지역의 지자체도 조금 완화된 내용의 협정을 맺고 있다. 그러

나 최근 후쿠시마 원전의 피해지역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10km밖의 인근 지역의 지자체들도 

협정 체결의 대상지역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원자력 안전협정은 방사성 물질의 방출관리, 폐기물의 보관 및 처분, 핵연료의 수송, 온배수 

등의 수질의 관리, 방재대책, 손해배상, 사전적인 연락과 보고, 지자체의 입회조사, 지자체의 조

치 등의 폭 넓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가장 특이한 내용이라면 지자체에 입회조사의 권한을 

부여하고, 사고･고장 발생 시에는 원전 회사의 보고 의무를 부과한 점, 그리고 원전시설의 설치･

변경 시에 시군 및 도의 책임자와 협의 및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한 점 등이다. 특히 시･군 

및 도지사의 동의는 중요하다. 원자력안전협정 자체는 비록 법적인 구속력이 없으나, 원전이 사

고 또는 정기 검사 후에 재가동할 때에는 ‘반드시’라고 할 만큼 시군 및 도지사의 동의가 필요하

다고 관습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또 전력회사도 정부의 허가만으로는 재가동을 할 수 없는 실정

이다. 왜냐하면, 도지사는 바다의 매립에 대한 허가 권한, 시군 책임자는 소방법 및 도로법 등과 

같은 지방법에 근거하여 발전소의 운영에 직접적인 제한을 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

재 일본에서 후쿠시마원전을 포함한 원전 35기가 가동 정지 중인 것은 재가동에 대한 도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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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 또 1995년 고속로 몬쥬 사고의 경우에

는 사업자가 감추고 있었던 것을 사고 직후를 촬영한 비디오 필름을 지자체의 입회검사로 발견

하기도 했다(장정욱, 2011). 우리나라의 경우 2012년 2월 고리원전 1호기 정전사고를 외부의 한 

식당에서 기장군의회 의원이 듣지 못하였다면 영원히 묻힐 가능성이 큰 사고였다. 그러므로 원

전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의 입회조사권과 원전가동 및 재가동 동의권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실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2호의 2 및 

제2항에 따라 원자력발전소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주변지역의 환경과 방사선안전 등을 위한 

감시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1998년 10월 20일 제정 이후 여러 차

례 개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리원전 민간 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리원전 민간 환경감시기구’가 설치되어있는데, 원전주변지역의 환경 및 방사선 안전성에 대

한 평가 및 공표, 환경 및 방사선 안전에 대한 민원 및 언론보도에 관한 사항, 환경 및 방사선 

안전과 관련 정부와 사업자에 대한 건의, 해양환경 및 해양오염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 의

결권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외적인 조직설계만으로 정치적 가외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

기는 어렵다. 고리원전 민간 환경감시기구는 사고현장에 대한 입회조사권을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참관조차 쉽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실제로 2012년 

3월 14일, 고리원전 정전사고 발표 이후 이루어진 현장조사에 고리원전 민간 환경감시기구 소속 

감시위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정식 공문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리 원전 측은 이를 묵살

하였다고 한다(김창수, 2013). 2013년 8월 면담한 고리원전 민간 환경감시기구 관계자는 실제 현

장에서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작성한 보고서를 검토할 수도 있고, 원전 내부의 문제점을 확인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고리원전 1호기의 수명이 80% 정도에 이른 지금 폐

로결정을 하는 정책결정이 지역주민과 소수 전문가들의 설득력 있는 주장임에도 불구하고 반영

되지 않는 것이 더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2. 원자력 안 련 법령과 지자체의 역할 근거규정 분석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

할 때 원전소재 지자체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지역을 배려한 외부통제 측면의 가외적인 견제장치가 전무한 실정이다. 부

산광역시의 입장에서는 원전안전 정책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측면과 중앙정부에 

맡겨놓고 전문성과 비용을 떠넘길 수도 있는 딜레마의 측면이 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2호의 2 및 제2항에 따라 원자력발

전소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주변지역의 환경과 방사선안전 등을 위한 감시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1998년 10월 20일 제정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된 ｢부산광역

시 기장군 고리원전 민간 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리원전 민간 환경

감시기구’가 설치되어있는데, 제4조에 근거하여 원전주변지역의 환경 및 방사선 안전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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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공표, 환경 및 방사선 안전에 대한 민원 및 언론보도에 관한 사항, 환경 및 방사선 안전

과 관련 정부와 사업자에 대한 건의, 해양환경 및 해양오염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 의결권

이 있다. 고리원전 민간 환경감시기구는 사고현장에 대한 입회조사권을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

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참관조차 쉽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김창수, 2013). 그러

나 2013년 8월 면담한 고리원전 민간 환경감시기구 관계자는 1차적인 감시감독권은 없지만 보

고서를 확인하고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원전안전 감시기능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일본의 경우 ‘원자력 안전협정’은 방사성 물질의 방출 관리, 폐기물의 보관 관리 및 처분, 핵

연료의 수송, 온배수 등의 수질의 관리, 방재대책, 손해배상, 사전적인 연락과 보고, 지자체의 입

회조사, 지자체의 조치 등의 폭 넓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가장 특이한 내용이라면 지자체에 

입회 조사의 권한을 부여하고, 사고･고장 발생 시에는 원전 회사의 보고 의무를 부과한 점, 그리

고 원전시설의 설치･변경 시에 시군 및 도의 책임자와 협의 및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한 점 

등이다(장정욱, 2011b).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리원전 민간 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리원

전 민간 환경감시기구’가 설치되어있는데, 부산광역시의회(2013: 109-110)에서는 관련 조례 제5

조에 따라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

어 원전의 영향력에 비해 주변지역 문제로 국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관련 조례 

제6조에 따라 주민자문위원회와 전문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나 현재 구성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황 때문에 부산광역시의회(2013: 109-110)에서는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기초지방

자치단체의 원전안전 감시권한을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고, 원전안전 감시기구를 광역화하

여 24기의 국내 원전 해당지역인 부산, 울산, 경북 그리고 전남 간의 ‘원전안전 광역행정협의체’

를 구성하여 대정부 대응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연 원전소재 지역주민들의 안

전을 확보하는 데 효과적이고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더 나아가 국가

예산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도 절감하면서 공동체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는 적정

한 지방지치단체의 역할을 도출하는 데는 치밀한 검증작업이 요구된다. 

3. 원 안  확보를 한 다층  거버 스 모델

정부가 인적 사고(human errors) 요소의 배제와 감시체계 강화를 위해 현장의 감시인원을 5배로 

확대하고 또 24시간 자동감시체제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안전은 엄격한 감시를 넘어 실행자와 감

시자의 안전의식에서 출발한다. 최근 반복적으로 일어난 인적 실수에 따른 사고를 보면, 발전소 

운영자가 공익이나 안전보다는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체점검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주기적 조사가 필요하다. 특히 기술적 전문성뿐만 아니라 근무자들의 근로

여건이 안전과 직결된다는 관점에서의 주기적 환경점검도 필요할 것이다. 사고 등의 상황발생에 

따라 비상발령 업무와 사고 수습 업무가 함께 진행된다면 사고수습에만 몰입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업무분장의 명확성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신규 원자력발전소 운용 및 안전인

력의 훈련체제 개선이 필요하다. 전문가에 따르면 최소 2년의 훈련기간이 필요하므로 이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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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을 조기에 책정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는 안전성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이원근, 2012: 

79-80). 그러나 이러한 내부통제구조는 소위 ‘원전마피아’로 불리는 내부부패구조에 의해 괴멸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층적인 관점(multi-level and polycentric governance)에서 외부통제장치와 연

결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다층적인 규제 장치는 필연적으로 비용증가를 초래하며 부산광역시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의사결정점(veto points)으로 개입할지에 대해 딜레마적인 측면이 있다.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사건을 계기로 일부 정치권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가 

밀실합의식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회의에는 감독기관인 입법부 소속 공무원이나 시민단체 대

표 등이 참관자의 입장으로 참석하는 방안이 제기하기도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스스로 회의 

자료의 속기록 작성과 공람시스템을 통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최선일 것이지만, 입법부

나 시민사회의 선별적 참관 또는 참여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최근 발표된 감

사원의 원전 감사결과를 보면 원전의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이다. 감사원이 2012년 12월5일 

발표한 ‘국가핵심기반시설 위기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7개 분야에서 34건에 달하는 문제

점이 드러났다. 원자력 규제당국의 관리부실과 사고은폐, 직원 비리사건, 품질검증서 및 시험성

적서 위조 등이 지적되었다. 특히 영광 1~6호기, 울진 3호기, 고리 2~4호기에서 위조부품 사건과 

영광 3호기 핵심부품인 제어봉관로의 균열 등의 사태를 접한 인근 주민의 원전에 대한 불신과 

불안은 심각한 수준이다. 한수원은 공인기관으로부터 품질보증서와 시험성적서를 직접 제출받는 

방식의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하나, 이 사건을 계기로 발전소 운영자와 규제기관의 관리

시스템의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해 보인다(이원근, 2012: 79-80). 그러므로 다층적･다중심 관점

(multi-level and polycentric governance)에서 외부통제장치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

고 국회와 사법부는 물론 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참여를 투명하게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산광역시 건설방재관 재난안전과 소속 원자력안전담당조직은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원자력 안전업무를 총괄하는데 구체적인 업무는 다음과 같다.2) 부산광역시는 원전안전업무를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담당할지 그리고 기장군과 나머지 3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어떻게 연계할지에 대해서 치밀한 검증이 요구된다. 

Ⅳ. 부산 역시의 딜 마와 안탐색과정의 분석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연결점이 되는 원전안전 조직설계와 법령정비의 방향이 요

구된다. 부산광역시의회(2013)는 지방자치법 제56조와 동법시행령 제56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

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12년 7월 24일부터 2013년 7월 

2일까지 원전안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기점검 등 사고발생 시에 부산시의 참여방안 마련 

및 원전정보공유체계 구축으로 원전의 투명성 확보 등 활동을 수행하였다. 

2) 최근 조직개편으로 국제안전도시 공인지원센터 업무, 국제안전학교 시범사업 추진,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업무가 이관되면서 기존 5명의 담당조직이 4명으로 축소되었다. 그러나 2014년 1월 부산시는 8명의 

인력으로 구성된 원자력안전실로 확대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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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논의들이 원전안전 목표달성에 효과적인지, 지역주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

여 민주적인지 꼼꼼하게 따져보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제한된 정부의 재원으로 충분히 실현가

능한 대안인지, 그리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상충되어 있을 경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어 실현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분석도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전안전 확보

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방안들이 소망성과 실현가능성의 기준을 어느 정도 충족하는지 분

석하고 어떠한 대응방안들이 타당한 것인지 제시해보고자 한다.

1. 원 안  련조직개편의 딜 마 

1) 부산 역시 직할의 원 담조직 확 개편

부산광역시의 경우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5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원자력안

전담당조직(최근 국제안전도시 업무 이관으로 4명으로 축소)을 신설했지만, 고리원전의 안전문

제에 실질적으로 개입할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건설방재관과 소방본부의 기능을 조

정하여 부산광역시 직할의 원전전담조직을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고, 부산시도 실

제 원자력안전실로 개편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방향은 원전안전 달성이라는 목표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분권화의 취지에 맞고 지역주민

의 의사를 잘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직운영에 가외적인 비용이 

요구되기 때문에 재정적인 측면에서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반대가 예상되기 때문에 급진적인 규모와 기능 확대보다는 점진적인 확대방안이 타당성

을 얻고 있다. 허울 좋은 원전안전조직의 확대보다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면서 내실화하는 방향이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부산광역시장의 2012년 10월 25일 특별지시에 따라 2014년 1월 

도시개발본부 직속의 8명의 인력으로 구성된 원자력안전실로 확대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 

2) 부산 역시장 직속의 부산 역시 원자력안 원회 구성  상설 운

부산광역시의 경우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2011년 5월 9일 발족한 부산광역시 원자력안

전대책위원회는 원자력관련 주요 현안 및 정책방향 등에 대한 자문과 의견 수렴을 위해 행정부

시장을 위원장으로 전문가･학계･시민단체･공무원 등 14명(최근 20명으로 확대함)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강력한 감시자의 역할 수행은 하지 못하고 있다(김창수, 2013). 

부산광역시의회(2013: 144-145)는 부산광역시 원자력안전대책위원회가 2012년 대책회의 3회, 

입장발표 2회에 그친 비상설기구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고리 원자력안전본부로부터 공식적

인 파트너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시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재조직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방재를 위한 소방본부와 부산시의원이 관련 위

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부산광역시 원자력안전위원회 구성 및 상설 운영방안은 항상 원전안전 여부를 감시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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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원전안전 목표달성에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되며, 이를 통해서 지역주민의 의사를 상

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

고 추가적인 비용이 투입된다는 측면에서 재정적 실현가능성에 단점이 있다. 그리고 비상설기구

일 때도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장방문을 통한 문제파악과 방파제 증축 방안 실현 등 직무를 충

실하게 수행하였기 때문에 굳이 이를 상설화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반론 때문에 정치적 실현가능

성도 아주 높지는 않은 편으로 평가된다. 

3) 원 안  감시기구의 역화와 역행정 의체 구성 

2012년 11월 13일 기장군 등 7개 나라 10개 도시 지자체장과 원전전문가가 참여하는 기장포

럼이 있지만 비공식기구이다. 기장군의 경우 재난안전과 원전지원계가 원전관련 지원 사업을 담

당하지만 감시기구는 아니다(김창수, 2013).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리원전 민간 환경감시기구 설

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리원전 민간 환경감시기구’가 설치되어있는데, 부산광역시의

회(2013: 109-110)에서는 관련 조례 제5조에 따라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원전의 영향력에 비해 주변지역 문제로 국한될 우려

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관련 조례 제6조에 따라 주민자문위원회와 전문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나 현재 구성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황 때문에 부산광역시의회(2013: 109-110)에서는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기초지방자

치단체의 원전안전 감시권한을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고, 원전안전 감시기구를 광역화하여 

23기의 국내 원전 해당지역인 부산, 울산, 경북 그리고 전남 간의 ‘원전안전 광역행정협의체’를 

구성하여 대정부 대응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한다.3) 

현재 중앙정부 주도의 원자력진흥정책과 원전운영의 효율화 측면에 경도된 원전정책을 고려

할 때,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들의 이러한 연대방안은 원전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

안으로 기대된다. 지역주민들의 의사 역시 훨씬 잘 전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민주적인 방

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원전안전 감시기능은 지원금배정 등 기초자치단체중심의 법

제(｢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5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넘어

서는 국가예산의 배분 문제는 생각보다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풀기 어렵다는 정치적 반대 때문에 

사회적 합의형성이 쉽지 않을 수 있다.4) 

3) 이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원자력 시설의 방사선 비상사고에 

대비해 설정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확대와 맞물려있는데, 만약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16㎞로 확대될 경우 

원전안전감사기구의 광역화의 중요한 논거가 될 수 있다.

4) 발전소 건설･운영에 대한 주변지역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의 효율적 시행 및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

의 이해를 제고하여 전원개발을 촉진하고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1989년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 1990년부터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2005년 관련법

령의 개정으로 지원금 산정기준이 설비용량에서 발전량으로 변경되었으며 원자력 발전소주변지역의 경우에는 

발전사업자가 자기자금으로 지역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지원금이 대폭 증가하

게 되었다. 최근에는 2011년 지원금과 주변지역 범위 확대 등 외형위주의 지원 확대 보다는 지자체 자율성 확

대 및 평가제도 강화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수용성 개선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관련법령을 개정하였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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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 부산광역시만이 원자력안전담당조직이 있다. 나머지 

경북, 전남, 그리고 울산 등 3개 시도에도 원전안전담당조직이 설치되어야 구색이 맞추어진다. 

그러나 이 경우 추가적인 재정부담도 예상되기 때문에 합의형성의 난제로 인해 정치적 실현가능

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 ｢지방자치법｣ 제11조에 근거할 때 원자력개발업

무, 나아가 원전안전 업무는 는 고도의 기술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국가의 업무로 

추진하는 옳다는 입장도 만만치 않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내실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명목적인 권한만 확대하는 것이 자칫 빛 좋은 개살구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4개 광역시도의 대표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4) 고리원  내 민간소방시설을 부산시소방본부가 직 하는 방안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원자력안전협정을 맺을 때 소방시설을 부산광역시소방본부가 직영하도록 

협정 내용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부산광역시의회(2013: 131-132)는 현재 고리원

전 10여 기에 대한 자체 사고예방을 위해 민간소방시설을 운영 중이며 인원은 8명, 화학차 2대, 

방사선측정차량 1대를 포함하여 총 13종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데, 전문성과 재난대응력을 갖추

고 있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무엇보다 비상계획구역 10㎞ 밖에 119 안전센터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초동대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인근소방서의 위치가 정관 12.6㎞, 기장 14㎞, 

송정 20㎞, 그리고 부산시소방본부와는 31㎞가 떨어져있기 때문에 현장대응이 어렵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안전 확보 측면에서 고리원전 내 민간소방시설을 부산시소방본부가 직영

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수 있다.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도 원전안전 확보가 우선이기 때문에 반대

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추가적인 재정부담도 문제이지만,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주식회사인데,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을 투입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실현하기 

어렵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그러므로 상호연계체제를 구축하여 원전안전 

사고와 재난에 대응하는 방안이 합리적일 수 있다. 부산광역시소방본부(2013)는 고리원전 주변

인 기장군 장안읍 일대에 원전특화 장안119안전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 원 안 련 법령개정의 딜 마 

1) 원 소재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원자력안 정 체결과 원 가동 동의권 부여 법제화 방안

일본의 경우 원자력안전협정 자체는 비록 법적인 구속력이 없으나, 원전이 사고 또는 정기검

사 후에 재가동할 때에는 시･군 및 도지사의 동의(同意)가 필요하다고 관습적으로 요구되고 있

원자력 발전사업자는 사업자 지원 사업에 의한 지역지원 사업 외에 지방세법 개정(2005.12)으로 지역개발세

(목적세)를 납부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지원금은 전전년도 발전량(kWh) × 0.25원/kWh(원전의 경우)

으로 산정하여 발전소 건설･가동기간 동안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지식경제부, 2013: 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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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본의 전력회사도 정부의 허가만으로는 재가동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왜냐하면, 도지사는 

바다의 매립에 대한 허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시･군 책임자는 소방법 및 도로법 등과 같은 

지방법에 근거하여 발전소의 운영에 직접적인 제한을 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원

자력 안전협정’은 방사성 물질의 방출 관리, 폐기물의 보관 관리 및 처분, 핵연료의 수송, 온배수 

등 수질의 관리, 방재대책, 손해배상, 사전적인 연락과 보고, 지자체의 입회조사, 지자체의 조치 

등의 폭 넓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가장 특이한 내용이라면 지자체에 입회조사의 권한을 부여

하고, 사고･고장 발생 시에는 원전 회사의 보고 의무를 부과한 점, 그리고 원전시설의 설치･변경 

시에 시･군 및 도의 책임자와 협의 및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한 점 등이다(장정욱, 2011b). 우

리나라에서도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원자력안전협정 체결을 통해 원전가동 동의권

을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방안이 타당할 것인가?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인 원자력협정 자체에 안전관련 사항이 배제

된 채 추진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원전안전과 관련하여 전혀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속빈 강

정’인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원전지역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

해 경주시･기장군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원자력안전 신뢰 제고 기대된다는 기사가 있

었다(김광균, 2012). KINS가 원전지역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있는데, 2012년 4월 영

광군과, 7월에는 울진군과 업무 협약을 맺은 바 있다. KINS는 원전지역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계

속 체결함으로써 원자력안전규제 인식확산 및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

이었는데, 10월에는 경주시, 기장군과 각각 원전지역 원자력안전 분야 기반확충을 위한 업무협

약을 체결했다. KINS와 경주시는 주민 및 학생 대상 방사능방재 교육 공동추진을 비롯하여, 

2012년 7월부터 시행된 ｢생활주변 방사선안전 관리법｣ 업무 등 4개 분야에서 상호 협조하기로 

했다. 기장군과는 방사능방재 교육 공동추진, 지역주민과 적극 교류 등 3개 분야에서 협력을 강

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방사능방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원자력발전

소 방사능 재난 대비를 위한 자문과 업무협조 등 개별 협력분야도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

은 원전 지역주민의 원자력 안전규제와 방사능 방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업무협력 및 

방재교육 등을 통한 상호 발전을 위해 추진됐다. 경주시와 기장군은 KINS와 협약 체결을 계기

로 원자력안전에 대한 신뢰 향상과 원자력시설로부터의 주민 안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

으로 기대하고 있다(전기신문, 2012. 10. 15). 그러나 이러한 협약체결은 내용 면에서 전혀 지방

자치단체가 원전안전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

체의 원전안전 확보에 효과적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에서와 같이 지자체에 원전안전을 위한 입회조사의 권한을 부

여하고, 사고･고장 발생 시에는 원전 회사의 보고 의무를 부과하며, 원전시설의 설치･변경 시에 

시･군 및 도의 책임자와 협의 및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거나 공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방안

은 원전안전 목표달성에 매우 효과적이며,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민주적인 방안으

로 평가된다. 그러나 현장실무자들은 지방자치제의 역사와 경험이 일천한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

자치단체가 명실상부한 권한과 책임을 행사할 역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안전관련 권한만 확보한

다고 해서 원전안전이 곧바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라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 ‘원전가동 및 재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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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권’ 등은 ｢지방자치법｣ 제11조를 확대해석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라는 것이다. ｢

지방자치법｣ 제11조는 지방자치단체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검사･시험･연구, 항공관리, 기상행

정, 원자력개발 등 지방자치단체의 기술과 재정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무인 국가사무를 처

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사무를 처리

할 수 있기 때문에 근거규정이 마련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원전안전 확보에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고도의 기술과 막대한 재정력을 요하는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에 대한 정부의 허가권을 제약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 실현가능성 측면에

서도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만만치 않은 것이다. 

2) 방사능비상계획구역의 확 와 원 안 리 역화 법제화 방안 

부산광역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제56조와 동법시행령 제56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교섭

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12년 7월 24일부터 2013년 7월 2일까

지 원전안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방사능비상계획구역 확대 추진사항 및 장비보유･관리현황을 

점검하고 고리원전 방재계획 적정성을 확인하는 등 활동을 수행하였다. 2012년 7월을 기준으로 

10㎞ 내에는 기장군 29,021명이 포함되지만 16㎞까지만 확장해도 해운대구와 금정구가 일부 포

함되면서 172,127명이 비상계획구역 내에 포함된다.

그러므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5조를 개정하여 방사능비

상계획구역을 현행 10㎞에서 30㎞로 확대하는 방안은 지역주민의 원전안전 확보에 유리하기 때

문에 매우 효과적이며 민주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면밀하게 따져보면, 비상계획구역의 확

대만큼 관리비용의 증대가 예상되고,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인구밀집도가 높고 인근 도시에 위

치한 고리원전의 경우 부산광역시 전역을 비상계획구역에 포함할 경우 관광도시 이미지 추락으

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 이해관계의 복잡성도 내재하고 있어 사회적 합의형성이 매우 어렵기 때

문에 정치적 실현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IAEA의 권고사항은 비상계획구역을 세분화하라는 취지이지 일방적으로 확대하라는 얘

기는 아니라는 입장도 타당한 측면이 있다. 실제 원자력전문가들은 5㎞ 이내에만 내실 있게 준

비하고 감시하면 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2012년 3월 고리원전 1호기 정전

사고 이후로 10㎞ 밖은 자체 무인자동 환경방사선 감시망을 구축하고 있다.

3) 원자력안 원회에 지역 문가 참여보장 법제화 방안 

부산광역시의회(2013: 111)에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수를 9명에서 20명으로 늘이고, 부

산･울산･경북 및 전남의 광역자치단체로부터 2인 이상의 위원을 추천하여 당연직으로 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등 대부분의 중앙정부의 공식의결기구는 모두 지역

할당제(quota system)를 보장하고 있다는 논거를 들면서 원전안전 문제에 있어서도 지역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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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소통과 투명한 정보공개와 정보공유 등을 통해 ‘원전 마피아’의 이미지에서 ‘환골탈퇴’

할 수 있는 매우 민주적인 방안일 뿐만 아니라 원전안전 확보에도 매우 효과적인 방안으로 평가

된다. 위원회 구성원 수의 증가에 따른 일정한 재정부담의 증가가 있겠지만, 재정적인 측면에서

도 그렇게 부담스러운 방안은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 물론 이미 환경단체와 야당의 추천위원이 

참여하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의 입김을 강화할 경우 원전진흥정책 자체

를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입장도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정치적 실현가능성의 문

제가 있다.

4) 원 안 이용부담 제도 법제화 방안

원자력 피해범위 확대지역의 방재 및 효율적 피난대책 마련을 위해 ‘원전 안전이용부담금’ 제

도의 신설이 필요하다. 2011년 후쿠시마원전사고 이후 대형 원전사고 발생 시 피해범위가 원전

에서 최소 반경 30km로까지 확대되고 있으나, 아직도 우리 정부의 원전대책은 반경 5km 이내 

지역주민에게만 사실상 적용되고 있다. 실제로 고리원전단지 반경 30km 이내에는 부산시, 울산

시의 약 320만 명의 시민이 대형원전사고 발생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으나 이에 대한 방재대책

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 더욱이 이러한 원전은 ‘3% 전력생산에 비해 38%의 과도한 전력소

비를 하고 있는 수도권’으로 보내지는데 송전과정에서의 손실이나 이로 인한 막대한 추가비용이 

들어감에도 전력요금에 있어 지역 간의 차이가 없다는 게 문제이다(김해창, 2013).

그러므로 그는 원전 피해범위 반경 30km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실질적 원전사고 예방정보시스

템 및 사고발생 시 약품 등 대책 마련을 위해 수도권 등 원거리에 있는 원전 소비자들에게 ‘원자

력안전이용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원전입지 피해예상지역 주민들의 안전대책 수립 등 효율적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는 기존의 원전 주변지역의 안전과 정부의 지원체계를 분석해 기존 원전 반경 5km

이내 지원지역과 20km(경계지역) 30km(피난지역) 이내로 나눠 실질적인 지원과 대책이 필요하

다고 한다. 미국의 경우 잠정피난지역을 50km로 잡고 있기에 피해예상지역의 확대도 충분히 검

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적어도 원전 주변 30km이내 피해범위 주민들이 대형원전사고에 대한 사전 예방적 정

보시스템 및 방재비품 등 대책 마련이 가능해지고, 원자력안전이용부담금제도의 도입을 통해 원

전 입지에서 먼 수도권 등의 원전전력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현재 급증하고 있는 원전 전력수요

를 저감시키고 지속적으로 절전을 유도하는 가격효과를 유지하는 데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

을 것이다.

이는 실질적인 원전안전 확보를 위한 매우 효과적인 대책이며 1978년 이후 2004년까지 그린

벨트에 묶여 재산권행사도 제대로 못하고, 여전히 위험시설에 노출되어 있는 지역주민들의 입장

에서 매우 민주적인 제도로 평가된다. 제도도입 자체에 재정적인 부담이 크지는 않지만, 비원전

지역 주민들의 정치적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

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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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0년부터 전력기반기금을 조성하여 지

원사업을 실시하고(전전년도 발전량(㎾h)×0.25원/㎾h), 이에 더하여 2005년부터 발전사업자 자기

자금으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2005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지역개발세’(목적세)를 납부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다(지식경제부, 2013: 943-944). 원전소

재 지자체의 입장에 서 있는 전문가들은 화장장 이용 시 지역주민은 30%만 비용을 지불하는 것

과 같은 논리로 접근하여 위험시설 입지로 인한 희생과 수혜의 균형을 맞추어야 하며, 위험시설

과의 거리를 고려한 전기요금 차등제의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의 경

우 낙동강특별법에 따라 낙동강 수질개선과 상류지역 주민지원을 위해 2002년부터 2012년까지 

4,267억여 원의 물이용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논거로 원전안전이용부담금제도 도입을 주장

하고 있다. 

3. 소망성과 실 가능성 종합평가와 논의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부산광역시의 경우 부산광역시가 원전안전 문제에 깊숙이 개입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새로운 상태와 그렇지 못한 현재의 상태 간 충돌로 그것을 선

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존재론적 딜레마에 빠져 있다.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범위까지 개입

할 것인가의 문제를 놓고 두 가지 새로운 상태 간 충돌로 둘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의 

인식론적 딜레마에도 빠져있다(윤견수, 2013: 292-297). 부산광역시는 딜레마 상황의 가장 큰 제

약요건인 ‘주어진 시간’을 늘리는 지연 방안과 결정상황에 대한 압력을 버티지 못하고 결정자가 

스스로 그 상황을 벗어나는 포기를 선택하기도 했다. 가령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원자력안전협정 체결과 원전가동 동의권 부여 법제화 방안의 경우는 지연 전략을 택했고, 고리

원전 내 민간소방시설을 부산시소방본부가 직영하는 방안은 포기하는 전략을 선택했다. 한편 부

산광역시장 직속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구성 및 상설 운영 방안은 비록은 선택은 되었지만 실질적 

권한 없이 자문위원회 성격으로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상징적 집행전략을 택했다. 일본과 같이 

원전입지는 물론 재가동 여부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실정이다. 

첫째, 부산광역시 직할의 원전전담조직 확대개편 방안은 원전안전 목표달성이라는 목표에 충

실할 뿐만 아니라 분권화의 취지에 맞고 지역주민의 의사를 잘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적이

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직운영에 가외적인 비용이 요구되기 때문에 재정적인 측면에서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반대가 예상되기 때문에 실

현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결정자의 결정이 있을 경우 

단기에 실현가능한 대안으로 평가되었는데, 2014년 1월 부산시는 8명의 인력으로 구성된 원자력

안전실로 확대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하는 선택전략을 택하였다. 

둘째, 부산광역시장 직속의 부산광역시 원자력안전위원회 구성 및 상설 운영 방안은 항상 원

전안전 여부를 감시할 수 있기 때문에 원전안전 목표달성에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지

역주민의 의사를 상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적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

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고 추가적인 비용이 투입된다는 측면에서 재정적 실현가능성에 단점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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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그리고 비상설기구로서도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데 굳이 이를 상설화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반론 때문에 정치적 실현가능성도 아주 높지는 않은 편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이 

역시 정책결정자의 결정이 있을 경우 단기에 실현가능한 대안으로 평가되었는데, 부산광역시장

은 비상설의 자문위원회로 그대로 운영하면서 위원수를 14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면서 대안의 

정당성을 높이는 상징적 집행전략을 택했다. 

셋째, 현재 중앙정부 중심의 원자력진흥정책과 원전운영의 효율화 측면에 경도된 원전정책을 

고려할 때, 원전안전 감시기구의 광역화와 광역행정협의체 구성 방안은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들의 연대방안으로서 원전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기대되었다. 지역주민들의 

의사 역시 훨씬 잘 전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민주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

재 원전안전 감시기능은 기초자치단체중심의 법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5개 기초지방자치단

체를 넘어서는 국가예산의 배분문제는 생각보다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풀기 어렵다는 정치적 반

대 때문에 사회적 합의형성이 쉽지 않을 수 있었다. 그리고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 부

산광역시만이 원자력안전담당조직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경북, 전남, 그리고 울산 등 3개 시도에

도 원전안전담당조직 설치를 요구할 경우 추가적인 재정부담도 예상되기 때문에 합의형성의 난

제로 인해 정치적 실현가능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특히 광역지방자치단체들 간

에 합의형성에 시간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었다. 현재 실무자

들이 연석회의를 몇 차례 실시한 정도이며, 관련 시도 간에 합의형성에 이르기까지 지연하는 전

략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고리원전 내 민간소방시설의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할 때 원전안전 확보 측면에서 고리

원전 내 민간소방시설을 부산시소방본부가 직영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수 있었다. 지역주민의 입

장에서도 원전안전 확보가 우선이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추가적인 재정부담도 

문제이지만,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주식회사인데,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을 투입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실현하기 어렵다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

다. 그러므로 장기적인 방안으로 검토하면서 상호연계체제를 구축하여 원전안전 사고와 재난에 

대응하는 방안이 합리적일 수 있었다. 부산광역시소방본부(2013)는 고리원전 주변인 기장군 장

안읍 일대에 원전특화 장안119안전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한수원에 소방시스템 확

충을 요구하는 상징적 대응을 했다.

다섯째,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에서와 같이 지자체에 원전안전을 위한 입회조사의 권한을 부여하

고, 사고･고장 발생 시에는 원전 회사의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원전시설의 설치･변경 시에 시･군 

및 도의 책임자와 협의 및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는 방안은 원전안전 목표달성에 매우 효과

적이며,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민주적인 방안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원전소재 지방

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원자력안전협정 체결과 원전가동 동의권 부여 법제화 방안에 대해서 현장실

무자들은 지방자치제의 역사와 경험이 일천한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명실상부한 권한

과 책임을 행사할 역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안전관련 권한만 확보한다고 해서 원전안전이 곧바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며, ‘원전가동 및 재가동 동의권’ 등은 ｢지방자치법｣ 제11조를 확대해석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라는 반론도 있었다. 현실적으로 고도의 기술과 막대한 재정력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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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에 대한 정부의 허가권을 제약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 실현가

능성 측면에서도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었다. 그러므로 장기적인 과제로 입법추진을 하면서 

먼저 단기적으로는 일본에서와 같은 신사협정(紳士協定)을 고려할 수 있는데, 부산광역시장의 입

장에서는 시민들의 생명이라는 결과가치의 절대성과 상징성 때문에 반드시 수용해야 하지만, 무

거운 책임과 비용부담 때문에 장기적인 전략으로 지연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방사능비상계획구역을 현행 10㎞에서 30㎞로 확대하는 방안은 지역주민의 원전안전 

확보에 유리하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이며 민주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면밀하게 따져보면, 

비상계획구역의 확대만큼 관리비용의 증대가 예상되고,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인구밀집도가 높

고 인근 도시에 위치한 고리원전의 경우 부산광역시 전역을 비상계획구역에 포함할 경우 관광도

시 이미지 추락 등 이해관계의 복잡성도 내재하고 있어 사회적 합의형성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정치적 실현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므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5조 개정을 통해 장기과제로 추진하되, 절충안으로 16㎞ 대안이 국회에서 결

정되면 단기에 실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5)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해줄 교육훈

련이나 실질적인 장비를 마련할 예산이 확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형식적 집행전략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일곱째,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지역전문가 참여보장 법제화 방안은 소통과 투명한 정보공개와 

정보공유 등을 통해 ‘원전 마피아’의 이미지에서 ‘환골탈퇴’할 수 있는 매우 민주적인 방안일 뿐

만 아니라 원전안전 확보에도 매우 효과적인 방안으로 평가된다.6) 위원회 구성원 수의 증가에 

따른 일정한 재정부담의 증가가 있겠지만,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게 부담스러운 방안은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 물론 이미 환경단체와 야당의 추천위원이 참여하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원전소

재 지방자치단체의 입김을 강화할 경우 원전진흥정책 자체를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입장도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정치적 실현가능성의 문제가 있다. 그러나 기회의 창이 열렸을 

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단기적으로 실현가능성이 매

우 높은 대안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의 입장에서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힘

에 번번이 좌절하면서 포기와 지연 전략을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여덟째, 원전안전이용부담금제도 법제화 방안은 실질적인 원전안전 확보를 위한 매우 효과적

5) 2013년 7월 면담한 재난관리 전문가에 의하면, 재난발생 시에 대비한 비상계획준비와 구호물품 등 준비가 관건인

데, 특히 10㎞ 내의 비상계획구역에서 재난발생 때에 어떻게 대응할 지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과 세슘 등 방사능오

염물질에 초기 대응할 수 있는 구호약품과 물품의 구비가 중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부산시소방본부의 조직과 

기능을 비상계획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2014년 5월 21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조의2(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 등)를 신설하여 11월 22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이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시설별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의 기초가 되는 지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면서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을 원전시설로부터 반경 20㎞ 이상 30㎞ 이하로 확대하였다. 그리고 

원전시설로부터의 반경 3㎞ 이상 5㎞ 이하의 예방적 보호조치구역을 신설하였다. 이러한 법제화를 통한 정부의 

대응이 형식적 집행에 그치지 않고 재정적 뒷받침 아래 실질적으로 집행되기를 기대한다. 

6) 2013년 7월 면담한 원전안전 전문가에 의하면, 협의체와 연석회의를 통한 소통채널 마련이 중요한 과제라고 

제안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2013년 10월부터 기장지역 원자력안전협의회가 구성되었지만, 국무총리 소

속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충분하게 소통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원전소재 지자체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원

안위의 위원으로 참여하는 방안이 가장 중요한 소통 채널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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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대책이며 1978년 이후 2004년까지 그린벨트에 묶여 재산권행사도 제대로 못하고, 여전히 위

험시설에 노출되어 있는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매우 민주적인 제도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방

사능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따른 방재비용 및 안전대책 비용 확보를 위해 위험시설과의 거리를 고

려하여 전기요금 차등을 통해 실현가능한 제도로 평가된다. 그러나 제도도입 자체에 재정적인 

부담이 크지는 않지만, 비원전지역 주민들의 정치적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어 지연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결국 8가지 과제 모두 소망성의 기준은 충족하는 것을 알 수 있

다. 아직 심층적인 분석결과가 종합되지 않은 상황에서 탐색적으로 정책방안을 제안한 것이기는 

하지만, 단기적 방안은 예산부담 적고 사회적 합의가 용이한 경우이며, 장기적 방안은 예산부담

이 크고 사회적 합의에 시간이 필요할 경우로 판단하였다. 딜레마 상황에서 부산광역시의 대응 

역시 대부분 지연 전략을 선택하고 있고, 내용이 결핍된 형식적 집행 전략이나 정당성 부여를 

위한 상징적 집행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원 안  확보방안의 소망성과 실 가능성 종합평가 결과 

 평가기준

정책대안

소망성 기준 실현가능성 기준 종합

평가
시계

대응

전략효과성 민주성 재정적 정치적

부산광역시 직할의 원전전담조직 

확대개편 
◉ ◉ ◎ ◎ ◎ 단기 선택

부산광역시장 직속의 부산광역시 

원자력안전위원회 구성 및 상설 

운영

◉ ◉ ◎ ◎ ◎ 단기
상징적 

집행

원전안전 감시기구의 광역화와 

광역행정협의체 구성 
; ◉ ○ ○ ◎ 장기 지연

고리원전 내 민간소방시설을 부

산시소방본부가 직영하는 방안 
◉ ◎ ○ ○ ○ 장기

상징적 

대응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

는 원자력안전협정 체결과 원전

가동 동의권 부여 법제화 방안 

; ; ◎ ○ ◎ 장기 지연

방사능비상계획구역의 확대 법제

화 방안
◉ ◉ ○ ○ ◎ 장기

형식적 

집행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지역전문가 

참여보장 법제화 방안
; ; ◉ ◎ ◉ 단기 지연

원전안전이용부담금제도 법제화 

방안 
; ◉ ◉ ○ ◎ 장기 지연

주: ○ 낮음 ◎ 중간 ◉ 높음 
 아주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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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원자력발전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가 전적으로 개입하여 해결하여할 만큼 고도의 전문성이 요

구되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굳이 나서서 해결하기에는 전문성과 비

용 측면에서 버겁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책임을 전가하면서 무관심으로 대응하는 것도 나쁘지 않

을 수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고,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원전

사고의 잠재적인 피해자인 지역주민들이 헌법상의 권리와 의무를 지지 않을 수 없으며, 지방자

치단체 역시 이를 수수방관할 수는 없는 일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선택을 하든 기회손실이 큰 딜

레마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안전업무는 책임은 막중하고 이에 대응하는 권한은 약한 편이라서 생색내기가 어려운 분야이

기 때문에 조직 관리를 할 때 각별한 배려가 필요하다. 지자체 역시 원전안전을 위해 일정한 역

할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은 정말 생색나지 않는 일을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책임감을 갖

고 해내겠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중앙정부와 사업자는 물론 국민도 지자체의 이러한 정책방향에 

관심을 가지고 경청하고 지지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불확실성과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가외적인 기능의 원칙(principle of redundant 

functions)에 따른 제도정비를 바탕으로 원전 안전운영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인 부산광역시와 

기장군에 요구되는 조직과 권한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기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했다. 그리

고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를 통해 원자력안전 관련조직의 재정비와 관련법령 정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본 연구에서 분석결과 검토한 8가지 과제 모두 소망성의 기준은 충족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직 심층적인 분석결과가 종합되지 않은 상황에서 탐색적으로 정책방안을 제안한 

것이기는 하지만, 단기적 방안은 예산부담 적고 사회적 합의가 용이한 경우이며, 장기적 방안은 

예산부담이 크고 사회적 합의에 시간이 필요할 경우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 단기적으로 실현가능한 지자체의 원전안전 확보방안으로는 부산광역시 직할의 

원전안전 전담조직의 확대개편, 부산광역시장 직속의 부산광역시 원자력안전위원회 구성 및 상

설 운영,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지역전문가 참여보장 법제화 방안 등 세 가지가 정책과제로 도출

되었다. 그리고 원전안전 감시기구의 광역화와 광역행정협의체 구성, 고리원전 내 민간소방시설

을 부산시소방본부가 직영하는 방안,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원자력안전협정 체결과 

원전가동 동의권 부여 법제화 방안, 방사능비상계획구역의 확대 법제화 방안, 그리고 원전안전

이용부담금제도 법제화 방안 다섯 가지 방안은 소망스럽기는 하지만 장기적인 정책과제로서 좀 

더 심층적인 검토가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8가지 정책대안에 대해서 부산광역시의 

경우 주로 지연과 포기, 상징적 집행과 형식적 집행으로 대응하였다.7) 

결론적으로 원전안전은 원전소재 지역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르러야 확보되는 

7) 다만, 본 연구에서 연구자들이 단기적으로 실행가능하다고 판단했던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지역전문가 참여보

장 법제화 방안’은 현재 난관에 봉착해있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재정 부담이 크기 때문에 장기적인 

방안으로 고려했던 ‘방사능비상계획구역의 확대 법제화 방안’은 단기간에 실현되었다. 그러므로 좀 더 실증적

인 후속연구를 통해 치밀한 정책설계와 정책대응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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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며, 이러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장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모든 관련주체들이 긴 호흡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지금 위기의 순간이 지나더라도 지속적으로 오차의 발견과 수정

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학습시스템이 작동하면서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

들어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조직구조 개편과 법령개정 방향이 민주주의의 제도

화를 통한 원전안전 시스템을 확보하는 기초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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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ilemma of Local Governments in Building Nuclear Safety 

Systems: Focusing on the Case of Busan Metropolitan City

Kim, Chang-Soo

Lee, Kang Ung

Heu, Chulha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dilemmas and appropriate responses of local governments 

in managing nuclear power plants safely and to build nuclear safety systems that the people and 

the world trust from the viewpoint of the redundancy and multi-level governance theories.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sets top priority safety for people and the environment 

in Korea. The Commission tries to secure the highest level of nuclear safety and to protect nuclear 

facilities from both internal and external threats. The Commission also strengthens emergency system 

for any nuclear emergent accident. 

But many bribery scandals and accidents happened internally, so people who live around nuclear 

power plants did not trust central governments including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Even though citizens who live around nuclear power plants ask for central governments to regulate 

the nuclear power companies rigidly and to participate in securing nuclear safety, it is not easy to 

reach safety goals perfectly without multi-level and poly-centric governance including local governments. 

So we suggest that safety management of nuclear power plants and strengthening nuclear security 

system should be possible by the participation of the local governments which have nuclear power 

plants. National Radio-logical Emergency Management System would also work with the help of 

local governments like Busan Metropolitan City in realty. 

We also suggest that local governments should have the authorities to investigate the accidents, 

to agree to activate nuclear power plants, and to recommend the experts of local governments which 

have nuclear power plants as the member of the NSSC. To accomplish these tasks desirably and 

feasibly, local governments which have nuclear power plants should have the specialized organizations 

and local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and band together to cope with central governments 

and nuclear power companies for securing nuclear safety. 

Key Words: Nuclear Safety Systems, Dilemmas and Responses of Local Governments, Busan Metropolitan 

City, Desirability, Feasibility 






